
 

 

다언어생활정보 

 D 그 외의 신고 의 TOP으로
  

D 그  외의  신고  

4 사망 신고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는 일본인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을 

때도 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일본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동법에 의거하여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냅니다. 

사망신고 외에 돌아가신 분의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반납하고, 외국인등록도 

말살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국적국에도 수속을 합시다. 나라에 따라서 수속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확인을 합시다. 

또한 일본인의 남편 또는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 재류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인 사람은 재류기간도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해서 살고자 할 때는 입국관리국에 상담합시다. 

 

필요한 서류 제출처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수료 

1. 사망신고서 

시구정촌의 사무소, 또는 병원에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의 사망진단서란에 의사의 

증명을 받은 것 

3. 신고인의 인감 

인감이 없는 사람은 사인이라도 괜찮음 

신고인이 살고 있는 곳 

혹은 사망지의 시구정촌의 

사무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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